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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 1  달서구세조례중개정죠례( ) 안  심사보고서Jt

1995. .4. 29

 내  무  위  원 회

1 . 심사경과

. 가  제  출  자 : . 달서구청장나

 제출일자 95. 4. 22

. 다  회부일자 : 95. 4, 22

. 라  상정일자 . 95. 4. 28

2. (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:  세무과장 )민경철

,가 제안사유

 본조례는 94. 12. 22  지방세  법령  개정과  관련하여  지순이  딘호한  ◎길◎  령씬히 하고

 일부  미비점을  보완하고자  하는 .것임

.나 주요골자

0  천재지변  둥으로  인한  감면시의  조례개정  규징은  끼땅의회의  의걱고  감떤 1·.'4◎『므로

 삭제 (  안 4 )제 조

0  신고  납부기한의  연장  규정의 (  명확화 안 7 , 제 조 29 , 제 코 33 )제 코

0  비과세 ·  감면시  과세기관에  신고하는  규정을 (  삭제함 안 17 )제 조

0  농 ·  수 ·  축협  및  임업협동조합의  구판사업용  부동산에  대한  관련규정을 (95 보완함 개정

 시 )(  누락 안 19 )제 조

0  기타  법령의  폐지  및  중복규정  조문을 (  정리함 안 28 )제 조

3.  전문위원 ( 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, )백창기

10  조례 4  제 조는  지방세법 9  제 조의  규정에  의거 과세면제  위한  조례만  따로 정하도록둥을

, 하고  지방세법 t 2 제 조의  천재  둥으로  인한  감면은  지방세법에  규정되어  있으므로 삭제코

 자 ,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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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 다음  조례 7  제 조는  제목을  명확히  규정하고  복잡한  용어를  이해하기  쉽게  조정 ,하였으며

o  조례 17  제 조는  지방세법 5  제 장의  과세면제  및  감면조항을  삭제하여  따로  조례로 정하고자

하며

5  조례 19  제 조는  농수산물  유통시설인  농 ·  수 ·  축협  임업  협동조합  판매사업에  직접 사용

 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재산세  및  종합토지세  경감조항을  삽입하고  법웅어와  일치토록 문항

 을 ,조정하였으며

5  조례 28  제 조  구판사업  둥  토지에  대한  경감조항이  조례 19  제 조와  중복으로  인하여 본

 조항을  삭제코자 하며

0  조례 29 2  제 조제 항의  지방세법 5  제 장인  동법 261  제 조부터 293  제 조의  광범위한 과세면제

 찍  감떤조항틀  삭제하고 지방」·fl법 234 12  게 조의 의  용도  구분에  의한  비과세  조항을 삽입코

 자 하며

9  고레 33  재 코의  네동  중  지방세법 5  제 장  과세면제  덴  감면조항을  지방세법 245 2제 조의

 용토구분에  의한  비과세로  변겅코자 . 합니다

5  쏜  조례의  개징은 94. 12. 22  지방세법  개정에  따른  조례  조항을  보완 ·  삭제하고 중복된

 조문과  불합리한  동어  둥을  징리하여  세정업무를  효율적으로  추진코자  하는  조례 .개정 이

 므로  제출된  원안데로  의결함이 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 토론요지 : 없음

5.  수정안  요지 : 없음

6. 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 반대 : 없음

7  첨부 : ( )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안  사본 1 .부

(  다음  페이지에 ) 계속 ·. 1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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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 1달서구제조례중개정조례안

fff의안

 제출년월일 : 1995. 4.
95-13

번호  제  출  자 : i )달서구청장세무과

1 . 제안이유

95. 1, 1  개정된  지방세  조례내용  중 94. 12  지방세  법령개정과  관련하여  적용이  모호한 튜

 정을  명백히  하고  일부  미비점을 .보완함

근거법령2.

0  지방세법 9  제 조의 2 aS  제 조의 2, 256 4 , 제 조제 항 292제 조

0  시힝령 231제 조

0  시행규칙 117제 조

3. ' 주요골자

 가  천재지변  둥으로  인한  강면시의  조례제정  규정은  지방의회의  의견로  감면코치하므로 삭

 제 (  안 4 )제 조

. 나  신고  납부기한의  연장  규정의 (  명확화 안 7 , 재 조 29 , 재 조 제33조」

. 다  비과세  감면시  과세기관에  신고하는  규정을 . 삭제함 (  안 17 )제 조

. 라  농 ·  수 ·  축협  및  임업협동조합의  구판사업용  부동산에  대한  관련규정을 . 보완함 (.95 개정

 시 )(  누락 안 19 )제 조

. 마  기타  법령의  폐지  및  중복규정  조문을 . 정리함 (  안 28 )제 조

4. 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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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4  제 조  중 " 9  제 조  및 9 2 "  제 조의 의 를 9 "  제 조의 로 . 한다

7  제 조  제목 '  납기한의 "  연장 을 "  천재  둥으로  인한  기한의 "  연장 으로  하고  동조 1  제 항  중 '납부

 또는 "  ◎띱기한 뜰 " "  기한 으로 " "  납기한 을 "  기한이  만료되기 "  전 으로 2  제 항  중 " "  납기한 을 "기

"  한 으로 ' "  납기찰 을 "  기한이  만료된 "  ◎ 로 "  그  납부  또는  납입기한을  연장할  수 '  있다를 "연

 장할  수 "  있다 로  하고 3  재 항  중 ' "  납기한 을 ' "  기한 으로 '  납기한의  연장 "  기한네에 즐 '연장된

D; "  기한 에 로  후단 ' "  납기한 을 ' "  다시 로  하고 5  제 항  중 " "  납기한 을 ' '  신고납부기한으로 '가산

 금은 _ ◎  인갉  기간의  만료뭔  때부터 "  핑수한다 를 "  가산세는  그  연장기한이  만료된  때부터 적

"  용한다 로 . 한다

17  제 조  제똑  궁 '  비과세  덴 "  감변적용자 를 '  비과세 "  직용자 로  하고 '  법 184  제 조  및  댑 5제 장의

 규져에  의하이  재산세를  비과세  또는  감면받고자  하는 "  자는 을 "  법 184  제 조의  규정에 의하여

 재산세를  비과세  받고자  하는 "  자는 으로 . 한다

19 1  제 조제 항끌  다름과  같이 . 한다

 ①  법 255 3  제 조제 항  및 4  제 항에서  그  사업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  및 직접

 사용하는  부동산이라  함은  다음의  것을 . 말한다

 동항 1  제 호  내지 4  제 호  중 " "  건축물 을 ' "  부동산 으로 . 한다

2  제 항을  다음과 . 같이한다

 ◎  ◎ i266 3  저 조제 ◎의  규콘베  꼭한  구콘사업용  투동산데  패찬 '  경감율은 taO  분의 75  호 ·ff.

28  제 조를 . 삭제한다

29 2 .  제 조제 항 중 "  법 5 "  제 장의 를 "  법 234  제 조의 12 "  의 로 "  비과세  또는 "  감면 을 ' "  비과세 로 한

. 다

33  꾹 조  제목 · 중 "  비과세  및 "  감면적용자의 를 " "  비과세적용자의 로  하고 1  제 항  중 "  법 5제 장의

"  규정에 를 '  법 245  제 조의 2  의 "  규정에 로 '  비과세  또는  감면을 "  받고자 를 "  비과세 "받고자 로

. 한다

 부칙①

( ) 시행일  이  조렉는 '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대구광역시달서구제조례중개정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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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대
프츠'신ㅂ -1.L

 현행개  정 안

( )④ 생략  ④ (  현행과 )같음
i  ⑤납기한의

 연장이  결정되었을  경우의 당해 쓰⑤신고납부기한

 가산금은  그  연장기간의  만료될  때부터 징  산세는  그  연장기한이  만료된  때부터 적용

. 수한다 . 한다

17 (  제 조 비과세  및  감면적용자의 1 신고사항 즈 17 (  제 조 비과세  적용자 ) 신고사항  법 184제 조

184  제 코  덴  번 5  제 장의  규정에  의하여 재산  의  규정에  의하여  재산세를  비과세 받고자

 세를  비과세  또는  감면받고자  하는  자는 다  하는 자는

 음  각호애  게기하는  사항을  증명할  수 있는

 서류를  갖추어 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

 제출하여야 . 한다

19 (  제 조 구판사업  둥  건축물에  데한 ) 경강 ① 19 (  제 조 구판사업  둥  부동산에  대한 ) 경감 ①

 법 266 3  제 조제 항에서 '  그  사업에  직접 사용  법 266 3  제 조제 항  및 4  제 항에서  그 사업에

 하는 "  부동산 이라  함은  다음의  것을 말한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 및

. 다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이라  함은  다음의 것

 을 . 말한다

?. , 구힐  판맨  및  그  부속사업용 건축물 부동산1.

2·;· , 로관 , 가공  무역  및  그  부속사업용 끄 2.부

축물 동산

3.  생산  및  검사사업용 건축물 · 부동산3.

4.  농어민  교육시설용 건축물 부동산4.

1  ③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사업용  건축물에 대  ⓒ법 266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구판사업

 한  경감율은 100  분의 75  로 . 한다  용  부동산에  대한  경감율은 100  분의 75로

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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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대
츠포'신ㅂ -3L

 개  정 안
<  행현 삭

>제28 (  제 조 구판사업  등  토지에  대한 ) 경감 ①법

266 3  제 조제 항에서 '  그  사업에  직접 사용하

 는 "  부동산 이라  함은  다음의  것을 . 말한다
. .'

?. ,· 구매  판래  및  그  부속사업용 토지

2, , 보관 , 가공  무역  및  그 부속사업용

토지

3.  생산  및  검사사업용 토지

4.  농어민  교육시설용 토지

29 (  제 조 토지에  대한  신고의 )의무 29 (  제 조 토지에  대한  신고의 )의무

(  ① 생 )략  ① (  현힝과 )같음

 ③법 5  제 장의  규정에 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 ⑦법 234  제 조의 12의

 비과세  또는  감면받고자  하는  자는 토지의 비과세

, 소재지 , 지번 , 지목 , 면적 , 용도  기타 끄 비과

 과세  또는  감면대상토지임출  증명할  수 있

 끄는
 서류를 . 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

 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33 (  제 조 비과세  감면적용자의 )신고사항 33 (  제 조 비과세  적용자의 )신고사항

 법 5  제 장의  규정에  의하여  사업소세를 비과  법 245 2  제 조의 의 규정에

 세  또는  감면을  받고자  하는  자는 다음에  비과세 받고자

 정하는  사항을  증명할  수  있는  서류를 갖추

 어  구청장에게  납기개시일 10  일전까지 제출

 하여야 . 한다


